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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첫째, 간편하고 신속한 출을 들 수 

있다. 공고는 설립당 부터 차를 가능

한 간단히 하여 신속한 출이 이루어질 

수 있도록 하고 있다. 공고 부의 거의 

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부는 자

치 신 는 도도부 지사의 기채허가

를 얻은 사업을 부 상으로 하고 있다. 

따라서 공고에서는 부 상사업의 채

산성 혹은 차입선의 상환능력 등에 한 

심사는 기채허가의 단계에서 이미 심사

가 이루어지므로 복하여 행하지 않고 

지방채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, 의회

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, 자치단체가 

차입을 희망하는 시 에서 자 수요가 

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항에 

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

효율 인 부를 행하고 있다. 

  한 지방도로공사, 토지개발공사에 

한 부의 경우는 기채허가를 제로 

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의 책임성과 련

하여 개발계획, 상환 망 등의 심사를 

행하여 부를 결정하고 있는데, 이 경

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차입을 행하는 공

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 부 차 

등에 있어서 간소화  합리화를 기하고 

있다. 

  둘째, 간소한 조직  도도부 의 

력을 들 수 있다. 공고의 구성정원은 인

건비에 의한 자 조달 코스트의 상승을 

억제하기 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

있다. 즉 사무소는 1개소를 두고 지 은 

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 규모에 비해 비

교  간소하고 효율 인 조직체계로 구

성되어 있다. 

  한 도도부 , 시정 등 3,000이상의 

자치단체에 한 자 의 부, 리  

회수 사무를 하고 신속하게 행하기 

하여 원리 의 회수사무의 일부를 도

시은행  지방은행에 탁함과 동시에 

도부 에 해서는 시정 에 한 부

사무의 지도  부 의 비도상황 등의 

조사사무 일부를 의뢰하는 등 력에 의

해 지성이 강한 사무를 원활하고도 

정하게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이루고 

있다.

  3.  공고의 역할  업무 

  가. 부 상사업

 

  지방자치단체에 한 장기 부 상사

업은 <표 1>과 같이 설립당 의 9개사

업에서 차 확 되어 1978년도부터는 

임시지방도로사업, 임시하천정비사업  

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의 보통회계에 속

하는 3개 사업이 추가되어 합계 20개 사


